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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영장 시설의 종류(제5조의2 관련)

구 분 시 설 의  종 류

 1. 기본시설
야영덱(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)을 포함한 일반야영

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

 2. 편익시설

야영시설(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

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)ㆍ야영용 트레일러(동력

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

를 갖추어야 한다)·관리실·방문자안내소·매점·바비큐장·문

화예술체험장·야외쉼터·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

 3. 위생시설
취사장·오물처리장·화장실·개수대·배수시설·오수정화시
설 및 샤워장 등

 4. 체육시설
실외에 설치되는 철봉·평행봉·그네·족구장·배드민턴장·
어린이놀이터·놀이형시설·수영장 및 운동장 등

 5. 안전·전기·가스시설

소방시설·전기시설·가스시설·잔불처리시설·재해방지시

설·조명시설·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(CCTV)·긴급방송시

설 및 대피소 등


